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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:: 해당사항이 없  경우 ‘  ■’ 표시하시  랍니다.

검토항목 검   토   여   부  (■ 표시)

시 민 참 여 

고 사 항

● 시 민 :    □ ( )  ■

● 이 해 당 사 자 :    □ ( )  ■

● 가 :    □ ( )  ■

●   즈  만 :    □ ( )  ■

법 타 

고 사 항

● 법 규 :  통 □  환경 □  재해 □  타 □   ■ 

● 타 :  고용효과 □ 인지 □ 균 인지 □ 

 취약계  □ 장애인 □ 노동인지 □ 

  갈등 생 가능  □ 지 리 용 □   ■ 

타 자 원 의 

활 용

● 중 앙 부 처 :    □ ( )  ■

● 민 간 단 체 :    □ ( )  ■

● 업 :    □ ( )  ■

 계    

단 체  의

●  계 :    □ ( )  ■

●  단 체 :    □ ( )  ■



          

시간강사 및 전임교원 초과강의료 

기준액 인상 계획

『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』의 확정으로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

위해 현행 강사료 단가를 정부시책에 따라 인상하여 제도 변경으로 인한 

육지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함. 

□ 현  황

○ 우리 학 강사료 단가는「서울시 산편성계획」에 의해 기 액이 정해져

산 편성되어 짐.

○ 재 시간강사 ( 업)60,000원(강사료 55,000원 + 연 보조비 5,000원),

시간강사 (비 업)33,000원(강사료 28,000원 + 연 보조비 5,000원)을 지급

○ 임교원 과강의료는 연간 강의책임시간을 과한 강의시간에 시간당

30,000원(전임 원초과강의료 12,000원 + 초과강의 재연 비 18,000원)을 지 .

     ※ 대학강사수당 기준액(2012년 서울시 예산편성계획) 

구  분 계 강사료 연구보조비

전  업 60천원/시간 55천원/시간 5천원/시간

비전업 33천원/시간 28천원/시간 5천원/시간

□ 추진배경

○ 2011년도 교과부에서 『시간강사 처우개선 지원사업 산배정에 따른

행정사항 알림(학지원과-1868,2011.2.18)』을 각 국립 에 통보하고,2013년까지

업 시간강사의 강의료 단가는 8만원,비 업 시간강사는 3만원 이상 지 하도록 함.
 

○ 사회 으로도 강사료 실화 등 시간강사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한 요구가

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시간강사 처우개선으로 강사료 인상

○ 임교원 과강의료는 임교원 강의비율 향상과 독려를 해 과강의료 인상



      ※ 강사료 지급단가 변동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 단위 : 원 )

학 년 도
전  업 비전업

강사료 연구보조비 강사료 연구보조비

2012. 3 ~ 현   재 55,000 5,000 28,000 5,000

2010. 3 ~ 2012. 2 40,000 5,000 28,000 5,000

2005. 3 ～ 2010. 2 35,000 5,000 23,000 5,000

 
      ※ 전임 원 초과강의료 변동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 단위 : 원 )

      

학 년 도
전임교원 초과 강의료

(일반회계)

초과강의교재 연구보조비

(기성회계)
합계

2011 학년도 ~ 현 재 12,000 18,000 30,000

2010 학년도 12,000  5,000 17,000

2009 학년도  8,000  5,000 13,000

□ 개선방안 

○「2013년 서울시 산편성계획」수립시 학강사수당 임교원 과강의료

기 액을 인상하여 강의 질 향상 도모

- 행 업 시간당 55,000원에서 75,000원,비 업 시간당 28,000원에서

40,000원 수 으로 강사료를 인상하여 시간강사 처우 개선

       -2013학년도부터 시간강사를 교원 신분보장으로 1년 이상 임용하게 되어

퇴직 산 산정

- 임교원 과강의료를 12,000원에서 22,000원으로 인상하여 임교원

강의비율을 향상시키고 과강의 유도

      ※ 대학강사수당 기준액 인상(안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가/시간당)

 구  분
현행 인상(안)

외래강사료 연구보조비 외래강사료 연구보조비

전  업 55천원 5천원 75천원 5천원

비전업 28천원 5천원 40천원 5천원

※ 전임교원 초과강의료 기준액 인상(안)                      (단가/시간당)

 구  분

현행 인상(안)

전임교원 

초과강의료

초과강의교재

연구보조비

전임교원 

초과강의료

초과강의교재

연구보조비

전임교원 

초과강의료
12천원 18천원 22천원 18천원       
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소요예산

○ 업 강사료를 시간당 20,000원,비 업 강사료를 12,000원, 임교원 과강의료

10,000원 인상시 추가 소요 산액은 2,201백만원임.

  당초 예산액 3,657,863천원 → 인상 후 예산액 5,859,427천원

     * 상세 증액내역은 〔붙임1〕자료 참조

  향후계획

○ 2013년도 일반회계 산편성시 인상된 단가로 편성하여 2013년도 1학기부터

시간강사 강사료 지 에 용



[붙임 1]

강사료 인상시 산증가액

증감 :2,201,564천원(3,657,863천원→5,859,427천원)

(단  : 천원)

구  분 당  초
예산액

인상후
예산액 증 감 산출근거

계 3,657,863 5,859,427 2,201,564

사무

관리비
3,505,938 5,317,453 1,811,515

전임교원 초과강의료 61,788 113,278 51,490 22,000원×5,149시간

외래강사료

 ․ 업강사

 ․ 비 업강사

3,112,500

2,062,500

1,050,000

4,731,675

3,085,875

1,645,800

1,619,175

1,023,375

595,800

75,000원×2,743시간×0.5( 업비율)×15주×2학기

40,000원×2,743시간×0.5(비 업비율)×15주×2학기

계절수업강사료 331,650 472,500 140,850 75,000원×70강좌×3학 ×15일×2학기

공공

운영비
151,925 225,674 73,749

외래강사 고용보험료 19,688 32,093 12,405

3,291,600천원×0.0195(보험요율)×0.5(가입비율)

* 업+연구보조비 3,291,600천원

= 80,000원(전업강사료75,000원＋연 보조비5,000원)

×2,743시간×0.5×15주×2학기

외래강사 산재보험료 30,987 45,459 14,472

5,647,125천원×0.00805(보험요율)

*외래강사료 4,731,675천원

+ 연구보조비 411,450천원

*계 수업료 472,500천원

+ 연구보조비 31,500천원

외래강사 

국민연금 보험료
101,250 148,122 46,872

업강사료지 액(3,291,600천원)×0.045(보험요율)

* 업강사료지 액 3,291,600원

= 80,000원(전업강사료75,000원＋연 보조비5,000원)

×2,743시간×0.5×15주×2학기

신설 퇴직금 - 316,300 316,300 3,795,600천원×1/12

※ 외래강사료에는 시간강사 비 임교원 강사료가 포함되며 연구보조비

5,000원은 일반회계 별도 산에서 지


